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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운영안내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흡연자를 대
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주민

장소 : 목포시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270-3695) / 하당보건지소 1층 금연클리닉(☎ 270-4022)

전문인력 : 금연상담사 3명

지원내용

기초검진(혈압, 체중, 일산화탄소, 폐기능 측정)
흡연자 개인별 상담 및 등록관리
니코틴 의존도 검사
행동요법 및 니코틴보조제 지급(최대 6주간 지급 원칙)
SMS(문자) 서비스, 전화 등으로 6개월간 추구관리
대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방법 : 신청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
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범위 : 공동주택 일부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시행일 : 2016. 9. 3.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방법 :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

첨부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금연사업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health/health_service
https://www.mokpo.go.kr/health/health_service/health_promotion
https://www.mokpo.go.kr/health/health_service/health_promotion/no_smoking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신청서 hwp다운로드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hwp다운로드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기간 : 연중 수시 점검

금연구역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관내 공중이용시설 : 8,460개소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평화광장,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정류장 등 768개소

장소별 금연구역

연
번

종류 개소 면적 및 경계 과태료 근거

1

공공청사, 도서관 119

건물(또는 업소) 내
※ 단, 일부 시설의 경우 부지포

함

100,000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
교

323

의료기관, 보건소 등 284

어린이놀이시설 359

학원/사무,공장, 복합건축물
(1,000㎡이상)

1,038

관광숙박업소 10

사회복지시설 342

목욕장 48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4,783

청소년활동시설 8

게임제공업소 243

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254

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227

공동주택 8

대규모점포 9

공연장 4

교통관련시설/기타 401

2 평화광장 1 광장 경계선 안

50,000원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
례

3 도시공원 115 공원 경계선 안

4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116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5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29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6 전통시장 7 시장 경계선 안

흡연실 설치기준

시설주는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음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실로 사용 할 수 없음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 : 밀폐공간에 환기시설 설치, 재떨이외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나 컴퓨터 설치 불가
(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대학교,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실내 흡
연실 설치가 불가하며,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옥상 또는 실외 흡연실 설치는 가능)

지도·점검 내용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contents/13467/organ_transplant_1_n.hwp
https://www.mokpo.go.kr/contents/13467/organ_transplant_3.hwp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법규 미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주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역), 5만원(목포시 조례에 의한 구역)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 ☎ 061-270-3695 )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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